
예 산 총 칙

2020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20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(단위:천원)

구 분 세입·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

합 계 593,792,485 17,813,775

일반회계 487,511,447 14,625,343

특별회계 106,281,038 3,188,431

기타특별회계 106,281,038 3,188,431

상수도특별회계 20,779,952 623,399
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75,240 23,257

자활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859,522 25,786
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642,831 19,285

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27,852,378 835,571

청사건립특별회계 55,371,115 1,661,133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"없다"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,650,243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2,4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1.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

2. 직무수행경비

3. 법정의무부담금(연금부담금, 국민건강보험금, 연금지급금, 사회복무요원보상금)

4.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

5. 재해대책 및 복구비


